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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국고지원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선정기준
(가점항목 평가요령 포함)

  □ 참가기업 선정기준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무역관련증명서발급 –수출실적증명서에서 발급가능

기준항목 배점 평가기관 평 가 기 준

수출실적* 20 KOTRA

(20) 3년 이내 평균 수출액 500만불 이상
(19) 3년 이내 평균 수출액 100만불～500만불 미만
(17) 3년 이내 평균 수출액 10만불～100만불 미만
(15) 3년 이내 평균 수출액 10만불 미만

기업
경쟁력

20 수행기관

(건당 5점) 지식재산권 또는 기술 관련 수상 실적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 해외규격인증(ISO 등)
정부인증 우수디자인(Good Mark 등), 우수기술 인증(NT, KT, 
EM, 싱글PPM, GQ 등), 국내외 품질 인증(서비스 포함)

일자리 
창출

20 수행기관
중소기업 고용영향 평가 결과 반영(중기부 평가)
 * 일자리 창출관련 우수 인증기업 (유효기간 내 인정) : 20만점

전시
적합성

20
현지평가
(KOTRA) (20) 매우 적합 / (18) 적합 / (16) 보통  /(14) 미흡 / (12) 

매우 미흡20
공동수행

기관 

정책우대

최대

10

(가점)

수행기관

❶ 신규수출기업화 참가기업 또는 내수기업 
  (참가 직전년도 수출실적 전무(10점)
❷ 전문무역상사(10점)
❸ 5대 소비재(10점)
❹ 9대 서비스재(10점)
❺ 수출성과 입증(5점)
❻ 사회적 경제기업(3점)
❼ 유턴기업(3점)
❽ 조선밀집지역 지원대책에 해당하는 기업(3점)
❾ 스마트공장구축(3점)
● 4차 혁명선도 소비재 융합제품 경진대회 수상(3점)
● 환율변동보험가입기업(3점)
● 창조혁신센터 입주기업(3점)
● 해외수출인큐베이터(BI) 입주기업(3점)
● 전시마케팅 교육(KOTRA, 전시진흥회) 이수기업 등(3점)
● 뿌리전문기업(2점)
● 원산지확인서 제3자 기업(2점)
● 관세청 YES-FTA 컨설팅 이수기업(2점)
● 지방수출지원센터 추천(2점)
● 선도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1점)
⓴ 이란제재 피해기업(10점)* ‘18.8월~’19.7월 한시적 운영

합  계 100



 □ 정책우대사항 평가요령

정책우대 평가기준 배점 증빙서류 및 문의처

❶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참여 기업
10점

KOTRA 중소 혁신기업팀 (02-3460-7543)

❶ 내수기업(참가 직전년도 수출실적 전무)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받은 수출실적 제출
  [https://www.bandtrass.or.kr/index.do]

❷ 전문무역상사 10점
한국무역협회(KITA) 전문무역상사 사무국로부터 받은 
전문무역상사 확인서류 제출 (02-6000-5395)

❸ 5대 소비재 10점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 식료품, 패션의류
KOTRA 소비재팀(02-3460-3347)

❹ 9대 서비스재 10점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지적재산권, 유통
KOTRA 서비스산업팀 (02-3460-7613)

❺ 수출성과 입증 5점

KOTRA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후 수출성과 입증
① 최근 3년 이내 참가한 KOTRA 지원 해외전시회명
② 바이어명이 표기된 수출관련 증빙(수출신고필증, 

선적서류 등)

❻ 사회적 경제기업 3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로부터 받은 인증서 제출
[https://www.socialenterprise.or.kr]

❼ 유턴기업 3점 KOTRA 국내복귀지원팀 (02-3460-7364)

❽ 조선밀집지역 지원대책에 해당하는 
   기업

3점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울산 동구, 경남-거제·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북-군산, 전남-영암·목포·해남‘의 경우 
가점 부여

❾ 스마트공장구축 3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로부터 받은 스마트공장 구축 
확인서 제출
[https://www.smart-factory.kr]

● 4차 혁명선도 소비재 융합제품 경진
   대회 수상(현재 미시행)

3점
KOTRA 중소 혁신기업팀(02-3460-7554)
 * 경진대회 운영 중단

● 환율변동보험가입기업 3점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로부터 받은 보험 
증서/가입증 제출(1588-3884)

● 창조혁신센터 입주기업 3점
각 소재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발급 받은 
입주 확인서 제출
[https://ccei.creativekorea.or.kr]

● 해외수출인큐베이터(BI) 입주기업 3점 KOTRA 유망기업팀 (02-3460-7435)

● 전시마케팅 교육(KOTRA, 전시진흥회) 
   이수기업 등

3점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교육홍보팀(02-574-2038) 또는 
KOTRA 아카데미(02-3497-1185)로부터 받은 교육 
확인서 제출

● 뿌리기술 전문기업 2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02-2183-1644)로부터 받은 
뿌리기업 확인서 제출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참가
   기업

2점 각 소재 지역의 관세청 FTA활용지원센터로부터 받은 
확인사업 참가 확인서 제출

● 관세청 YES-FTA 컨설팅 이수기업 2점 각 소재 지역의 본부(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 
센터로부터 받은 컨설팅사업 참가 확인서 제출

● 지방수출지원센터 추천 2점
각 소재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로부터 받은 
수출유망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http://exportcenter.go.kr]

● 선도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1점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체결한 사업 
협약서 제출[https://www.exportvoucher.com]
KOTRA 수출바우처팀 : 02-3460-3417

⓴ 이란제재 피해기업* 10점  * 현재 지원정책 미시행


